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6.  7.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개정이유

  가. 지난해 조직진단 및 분석을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일

     잘하는 조직, 변화하는 조직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개편 실시에 따

른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고,

  나.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16년 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의해 정

원증원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책정기준 4급 비율 조정 1.0% ⇒ 1.2%(안 별표 2)

  나.“16년 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634”명     

   에서 “655”명으로 조정(안 별표 3)

  다. 농촌지도사 전직에 따라 지도직을 3명에서 2명으로 조정(안 별표 3)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6. 예산수반 사항

○ 소요경비 : 1,767,440천원(시비1,549,805천원)

  ○ 세부내역 : 비용추계서 참고(덧붙임)



7. 입법예고 결과

  가. 예고기간 : 2016년 6월 21일 ~ 6월 30일(10일간)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관련협의 :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기준인건비 산정 통보문

  - 경기도 기획담당관-17187호(2015. 12. 15.)

10. 관련부서 : 경기도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34명”을 “65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20명”을 “641명”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8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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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2% 이내 7.1% 이내 24.7% 이내 31.2% 이내 26.2% 이내 9.6% 이상

2.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구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이내 97%이상 9%이내 91%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분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60% 이내 40% 이내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ㆍ면ㆍ동 

총 계 655 655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649 649

3급 1 1

4급 6 4 1 1

5급 44 22 2 3 4 13
6급 

이하 계
598 598

별정직 계 2 2
6급상당 
이하 계

2 2

연구직 계 1 1

연구사 1 1

지도직 계 2 2

지도관

지도사 2 2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하남시에 두는 정원

의 총수는 634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620명

  2.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655명-------------------  

-------------.

  1. 집행기관의 정원 : 641명

  2.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비  용  추   계  서

1  산 출 금 액

❍ 5년간 소요금액 : 3,492,531천원                                 (단위：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방세 추가소요 금액(A)-(B) 646,899 635,645 654,715 766,144 789,128

추가소요 
인건비 (A)
(총 21명)

소계 688,899 722,165 743,830 766,144 789,128

직급상향분 58,899 60,665 62,485 64,359 66,290

신규채용분 630,000 661,500 681,345 701,785 722,838

국고보조금 (B)(사회복지 5명) 42,000    86,520    89,115


